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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  

본 에서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실제로 불공평하게 부과 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향후 

증세를 한 시사 을 논의하 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낮은 편이며 계속 늘어나는 . , 

국가채무를 억제하고 향후 상 는 재 지출 확 에 비하려면 증세가 필요하다는 데는 

부분의 문가가 동의한다 그러나 증세는 매우 힘들다 증세에 한 국민들의 감이 . . 

크기 때문이다 증세 감의 이유  하나는 세  부과가 불공평하다는 인식이다 불공평. . 

한 세  부과 인식의 표 인 것으로서 임 근로자는 자 업자보다 소득세를 많이 낸①

다 부가가치세는 자 업자가 부담한다는 것을 들  있다, .  ②

본 에서는 이러한 두 인식이 사실과 부합하는가를 분석하 다 자 업자가 소득을 축소. 

신고하기는 하지만 임 근로자의 소득공제가 자 업자보다 더 많다 그래서 축소신고와 , . 

소득공제를 모두 감안해서 비교하면 소  고소득계층을 제외하면 자 업자의 소득세 부, 

담액이 더 많았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자 업자의 인식과 달리 소비자가 부담하며 향후 . , 

부가가치세 인상에서는 소비자 부담임을 명확히 해야 함을 논증하 다 그리고 이러한 분. 

석을 탕으로 향후 제 로 된 조세 치의 필요성을 논의하 다.

주제어 자 업자 소득세 조세 평성 부가가치세: , , 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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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론. Ⅰ

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이 국가  최하 권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OECD 

다 년 복지지출 평균은 인데 한국은 로 에도 못 미친. 2013 OECD 21.8% 10.2%

다 최하권인 복지지출 은 최고 인 노인 빈곤율과 양극화. OECD , OECD , 

최  인 출산율과 양육기 자녀를 둔 여성 고용률 같은 우리 사회의 심각OECD ( ) 

한 사회 문제와 직결된다. 

이에 따라 복지를 확 해야 하며 그를 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 분야 

문가들 부분이 동의하는 사실이다 복지 확 를 하려면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은 . 

분명하다 하지만 복지를 확 하지 않더라도 국가채무를 더 늘리지 않으려면 역시 증. 

세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재 은 년 이래 작년까지 매년 자 리재 지 기. 2008 (

으며 그에 따라 국가채무는 계속 늘어났다 앞으로도 특별한 세입 확충 책이 ) , . 

없는 한 자를 보 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속한 고령화에 따라 복지제도를 더 이상 . 

확 하지 않아도 복지 요는 계속 늘어난다 를 들면 사회보장기본법 개 에 의해 . 

년부터 부는 격년으로 사회보장 장기재 추계를 시행하고 발표하는데 첫 추2013 , 

계 결과 발표가 년 월에 이 졌다 그에 따르면 행 제도를 그 로 유지하더2014 1 . 

라도 비 복지지출 비 은 년 로 망된다 따라서 증세 없이는 재GDP 2040 22.6% . , 

자 규모가 향후 더욱 커질 에 없다.  

증세 필요성은 문가 료 치가 부분이 알고 있다 하지만 증세는 어렵다, , . . 

세  올리데 한 국민들의 감이 워낙 강한 탓이다 물론 세  내길 좋아할 사람은 . 

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유독 심하다. . 

그림 에 나오듯이 우리나라의 조세와 사회보험료 국민부담률 은 < 1> ( ) OECD 

국가들 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년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인데 비해 . 2013 24%

평균은 다 조세만 따지면 한국 평균 OECD 34% ( 18%, OECD 25%).

우리나라 국민들의 증세에 한 감이 유난히 큰 데는 몇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. 

부에 한 불신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이를테면 세  올려 야 필요한 데 요긴. 

하게 쓰이기보다 이 구멍 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게 더 많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일 

것이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요한 것은 세  부과가 불공평하다는 인식 때문일 것. 

이다 를 들면 년 월 한국일보와 한국재 학회가 여론조사기  코리아리서. 2015 2

치에 의뢰해 국 세 이상 성인 남녀 명을 상으로 실시한 세 복지 련 19 1,032 ‘ ･

국민 인식조사 를 보면 국민  이상은 복지를 해 필요하다면 세 을 재보다 ’

더 낼 의향이 있는지에 해 는 세  더 낼 의향 있다 더 낼 의향 없다53.4% , 45.4%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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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답하 다 세 을 더 낼 낼 의향이 없는 이유로 는 세 이 재 소에 쓰이지 . 1 ‘

않을 것 같아서 는 결과 으로 부자 감세 서민 증세로 느껴져’(38.4%), 2 ‘ , 

서 다’(27.6%) . 

그림 국가들의 국민부담률 조세 사회보험료 년 기< 1> OECD ( + , 2013 ) 

에서 해당 항목 발췌OECD.Stat(http://stats.oecd.org/) . 

공평한 세  부과의 기본은 부담 능력에 상응해서 낸다는 것이다 그래서 더 많이 . 

벌면 더 많이 동일하게 벌면 동일하게 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많이 벌면 더 많이 내, . 

야 하는 것을 직  평성 동일하게 벌면 동일하게 내야 하는 것을 평  평성, 

이라고도 한다 참조 엄 하게 따지면 직 평  평성은 소(Musgrave, 1959 ). , 

득 자체보다는 부담 능력으로 따진다 부담 능력과 소득 크기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. 

다 입이 동일해도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은 은 사람보다 세 부담 능력이 을 것. 

이다 그래서 부양가족이 많으면 세 을 더 많이 감면해 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세. . 

 부과에서는 이런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다. 

세  부과가 불공평하다는 인식의 표 인 가 소득세에서 자 업자와 임 근로

자의 차이다 임 근로자는 유리지갑이라 한 푼 숨기는 것 없이 그 로 내지만 자. , 

업자는 매출축소와 경비처리 등으로 소득에 비해 아주 은 세 만 낸다고 생각한다

명호 승훈 신 임 신 임 강민지 논의 참조( . , 2010; . 2009; , 2014 )･ ･

이에 해 과거에는 자 업자의 소득세 탈루가 심했지만 이제는 신용카드  , 

증 사용 증가와 조세행  발달로 그 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신 임 강민지( . , ･

홍순탁 논의 참조 하지만 여 히 매출축소를 통한 탈세 혹은 온갖 경비2014; 2016 ). 

처리를 통한 세를 함으로써 동일 소득의 임 근로자보다 세 을 덜 내는 고소득 자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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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자를 주변에서 흔히 볼  있는 것도 사실이다.  

그런데 자 업자에게도 임 근로자의 소득세 불만보다 더 큰 불만인 세 이 있다. 

부가가치세다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상품가격에 의 부가가치세가 붙는다. 10% . 

즉 소비자가 지불하는 액은 상품가격 의 부가가치세 가 된다 그래서 부가가‘ +10% ’ . 

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 이다 이론 으로는 그 다 그러나 실은 그 지 않. . 

다 아니 확히 말하면 자 업자들은 그 지 않다고 생각한다 자 업자들은 부가가. . 

치세를 자신들이 부담한다고 인식한다 강희원 논의 참조( , 2003 ). 

우리나라의 국세 규모는 년에 조 원이었다 그 에서 소득세가 조원2014 206 . 54 , 

부가가치세가 조원으로 둘을 합치면 체의 이 는다 국세청 국세통계 이 57 ( , ). 

둘은 각종 세  에서 가장 세  규모가 큰 두 항목이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. OECD 

과 비교하면 다른 항목들에 비해 상 으로 이 둘의 규모가 작다 그래서 향후 증세 , . 

여지가 가장 큰 두 항목이기도 하다. 

증세하려면 우선 국민들의 감을 그러뜨려야 한다 그러려면 증세의 필요성을 . 

설득해야 한다 동시에 조세 부과의 불공평을 없애야 한다 실제로 불공평하게 부과. . 

고 있다면 부과체계를 꿔야 하고 사실은 아닌데 인식만 그 다면 사실을 제 로 알, 

려서 인식을 꿔야 한다 이것이 본 의 문제의식이다 그리고 본 의 목 은 소득. . 

세와 부가가치세가 실제로 불공평하게 부과 고 있는지 아니면 인식만 그런 것인지 , 

따져 보고 향후 증세를 한 시사 을 논의하는 것이다, . 

본 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은 에서는 본 의 주제와 련된 선행. 2

연구들을 검토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자 업자의 소득 탈루율 추 에 한 연구와 부. 

가가치세의 귀착에 한 이론을 검토한다 에서는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에 해 . 3

논의하며 에서는 자 업자와 임 근로자의 소득세 부과의 평성을 분석한다 결4 . 

론인 에서는 이 까지의 논의를 리하고 향후 이루질  있는 증세에 한 시사5

을 논의한다.     

기존문헌 연구. Ⅱ

본 과 련된 기존 연구에는 우선 자 업자의 소득 세 탈루율 추 에 한 것들( ) 

이 있다 자 업자의 소득세 탈루율 추 은 통계청의 가계조사와 같은 개별 가구 개. (

인 의 서베이 자료를 이용하여 임 근로자 가구와 자 업자 가구의 소득과 소비지출)

을 비교함으로써 이 진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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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 의 기본 논리를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임  근로자의 소득과 소비는 사. 

실 로 보고 었다고 가 하며 자 업자는 소비는 사실 로 보고 었지만 소득은 과, 

소 보고 었다고 가 한다 그리고 동일한 소비 행태와 가구 특성 가구원의 구성 등. ( )

을 보이는 가구들은 소득도 비슷할 것이라고 가 한다 이러한 가  하에 임 근로자. , 

의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 특성을 통제한 소득과 소비의 계를 추 한다 그 다음에 . 

이 추  함 식에 자 업자의 가구 특성과 소비를 입하여 자 업자의 실제 소득‘

을 추 한다’ . 

추  모 식을 구성할 때 소비를 종속변 로 하는지 소득을 종속변 로 하는지, , 

그리고 특  소비 항목 식료품 만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다양한 소비 항목의 연립방( )

식 체계를 구성하는지 등에 따라 소비함  추 법 소득함  추 법 역소비함  추, (

법 엥겔곡선 추 법 요 방 식 추 법 등으로 구분된다), , .1) 각각의 추 기법을  

용한 국내연구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.

소비함  추 법을 용한 연구로는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년의 소득 탈1987

루율을 추 한 진권 나성린 년 기간의 우패  자료를 이용한 (1994), 1993~1995･

이철인 과 년과 년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진권 김용(1998) 1996 2000 ･

등이 있다 그리고 소득함  추 법을 용한 연구에는 년의 도시(2003) . 1997~1998

가계조사 자료를 분석한 성명재 년 가계조사 자료를 분석한 노(1999), 2003･

훈 김 숙 년 가계조사 자료를 분석한 승훈 신 임(2005), 2003~2008 (2009), ･ ･

년 가계조사 자료를 분석한 성명재 년 가계조사 자료를 분2003~2006 (2008), 2008

석한 성명재 기간의 가계조사 자료를 분석한 신 임 강민지(2011), 2003~2012 ･

등이 있다(2014) . 

엥겔곡선 추 법을 용한 연구에는 년과 년 가계조사 자료를 분석한 1993 1994

유일호 년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문춘걸 김 귀(1998), 1996 (2002), ･

년 가계조사 자료를 분석한 김 명호 기간의 한국노2004 (2007), 2000-2005 ･

동패  자료를 분석한 김 근외 년 가계조사를 분석한 명호(2008), 2006~2008

등이 있다(2010) .

이상의 연구들은 추 방법 외에도 자료와 분석시기가 다르다 그래서 추 한 자. 

자 소득탈루율 추 치도 서로 다르다 그런데 이 에서 동일하게 가계조사를 분석한 . 

개 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시기에 따라 일 한 경향성을 발견할  있다 년  11 . 2000

이  시기의 자 자 소득탈루율 추 치는 가 는다 면에 년   시40% . 2000

1) 이러한 구분은 신 임 강민지 에 따른 것이다 이어지는 각 방법을 용한 논문들의 요 (2014) . ･

약 리에도 신 임 강민지 의 기존문헌연구 편을 참조하 다(2014) ‘ ’ .  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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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의 자 자 소득탈루율 추 치는 그리고 년  후  이후 시기의 자30% , 2000

자 소득탈루율 추 치는 를 보이고 있다20% .2) 를 들면 가장 최근 연구인 신 

임 강민지 를 보면 년의 자 업자 소득 탈루율을 로 추 하고 있다(2014) 2012 20.8% .  ･

술했듯 이들 연구는 가계조사와 같은 통계청의 서베이 자료에서 임 근로자 가

구는 실제 소득을 그 로 보고하는데 비해 자 업자는 축소 보고한다는 가  하에 추

을 한다 즉 이들 연구가 추 한 자 업자의 소득 탈루율은 확히 말하면 가계조. ‘

사 등 통계청의 설문조사에서 자 업자 소득이 임 근로자에 비해 얼마나 축소보고 

었는가 를 추 한 것이다 이에 한 외로서 성명재 은 가계자료를 ’ . (2008, 2011)

이용한 자 업자 소득 추 치 평균과 국세통계연보 자료로 계산한 자 업자 소득 평

균치를 비교함으로써 소득 탈루율을 추 하 다 따라서 가계조사 자료만을 이용하여 . 

소득 탈루율을 구한 다른 연구들과 차별화된다 그러나 가계조사와 국세통계연보의 . 

모집단이 다르고  미시자료가 아닌 평균치를 비교하는 데 따른 보의 손실 등이 , 

존재하여 이 방법 역시 한계를 지닌다.  

따라서 이들 연구가 자 업자가 국세청에 신고하는 소득의 축소 규모와 그에 따른 

소득세 탈루율을 타당하게 추 하려면 임 근로자의 통계청 서베이 보고소득은 , ① 

실제소득과 일치한다 자 업자의 통계청 서베이 보고소득은 국세청 신고소득과 , ② 

일치한다는 두 가 이 실과 부합해야 한다.3) 

김낙년 에서 밝히고 있듯 가계조사 자료에 고소득자는 과소 추출 며 표본(2013)

에 포함된 고소득자의 보고소득도 실제보다 축소 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고소득층. 

의 경우 임 근로자의  보고소득은 실제소득과 일치하지 않는다 한 자 업자의 보. 

고소득이 국세청 신고소득과 일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. Pissarides and Weber 

등은 과세당국에 소득을 축소 신고한 자 업자는 비록 신분이 감춰지는 서베(1989) 

이 보고소득이라도 마찬가지로 축소 보고하며 서베이 보고소득과 과세당국의 신고소, 

득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 업자가 임 근로자에 비해서는 서베이 보고소. 

2) 가계조사를 분석한 연구들  기간은 추 치는 없다 따라서 년  은  2000-2002 . 2000

년  후 은 기간을 의미한다 시기별 소득탈루율은 각 연구2003-2005, 2000 2005-2012 . 

들의 평균치를 기 으로 한 것이다. 

3) 물론 여기에 더하여 임  근로자와 자 업자의 소비 성향이 동일하다는 가 도 성립해야 한 

다 이에 해서는 두 집단은 소득의 안 성이 다르기 때문에 소비 성향이 다르다는 연구. ( . 

외 배 호Lyssiotou , 2004; ･홍충기 도 있지만 체로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 실에 , 1998) , 

부합할 것 같다 한편 임 근로자와 자 업자의 체 인 소비성향이 다를 는 있지만 식료. , 

품 소비성향은 다를 이유가 없다는 제하에 식료품 소비와 소득의 계를 이용하여 추 하

는 것이 엥겔곡선 추 법이다 이 추 법을 용한 국외연구로는 . Pissarides and Weber 

가 표 이다(1989) . 



자 업자와 조세 부과의 평성  173

득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도 축소 규모가 과세당국 신고소득과 동일하다고 할 , 

만한 근거는 없다 실제 성명재 는 기간의 가계조사의 자 업자 보. (2008) 2003-2006 

고소득을 국세청 신고소득과 비교했는데 그에 따르면 자 업자의 국세청 신고소득은 , 

가계조사 보고소득의 도인 것으로 나타났다84%-96% .4) 

이상의 논의를 리하면 가계조사와 같은 통계청의 서베이 자료를 이용하여 추, 

한 자 업자 소득 탈루율은 실제 소득 탈루율의 하한 을 나타내는 것(lower bound) , 

즉 실제 소득 탈루율은 서베이 자료를 이용한 추  소득 탈루율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

타당할 것 같다. 

한편 본 과 련된 주제의 기존 연구로는 부가가치세는 가 부담하는가에 한 

것 즉 부가가치세의 귀착 이론도 있다 부가가치세 귀착에 한 이론 자체는  , . ‘ ’ 

의 미시경제학책에 나와 있듯 단순하다. 

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부과된 세액만큼 요곡선은 아래로 이. 

동한다 우상향하는 공 곡선과 우하향하는 요곡선 하에서 요곡선이 아래로 이. , 

동하면 가격상승과 매량 감소를 가져온다 이에 따라 소비자와 공 자 모두 후생 손. 

실 세 부담 을 겪는다 각각의 크기는 요와 공 곡선의 기울기 탄력성 에 좌우된다( ) . ( ) . 

요곡선이 탄력 일 록 공 자의 손실이 크고 공 곡선이 탄력 일 록 소비자의 , 

손실이 크다.5) 이러한 부가가치세의 귀착 이론은 단순하며 논란의 여지도 거의 없다 . 

그런데 실제는 이론과 다르다 그 이유는 부가가치세 역시 범 하게 탈세가 이루어. 

지기 때문이다. 

연매출 만 원 이하인 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서 일 사업자에 비해 부가4,800

가치세 부담이 다 이에 따라 실제 매출 만원 이하 사업자뿐만 아니라 이를 . 4,800

과하는 사업자도 간이과세자 우를 받기 해 매출을 축소하기도 한다 실제든 축. 

4) 술했듯 가계조사의 임 근로자 소득 소비 자료를 이용하여 추 한 자 자 소득을 다른 연 

구들이 가계조사의 자 자 보고소득과 비교하여 소득 탈루율은 계산한 것과는 달리 성명재, 

는 국세 통계 자료와 비교하여 추 하 다 참고로 국세통계 자료와 비교한 성명재(2008) . 

에서는 기간의 소득 탈루율이 도로 나온 데 비해 가계조사의 보(2008) 2003-2006 35% , 

고소득과 비교한 신 임 강민지 에서는 같은 기간의 소득 탈루율을 도로 나왔(2014) 25% ･

다 물론 성명재 의 분석이 국세통계 자료와 비교했다는 장 은 있지만 다른 한계도 지. (2008) , 

닌다 그래서 이 차이가 꼭 국세통계 자료의 신고소득이 가계조사의 보고소득보다 작기 때문. 

이라고 하기는 어렵다.  

5) 이에 한 논의는 부분의 재 학 혹은 미시 경제학 책에 기술 어 있는데 본 연구진은 로 , 「

젠의 재 학  설명을 참조했다 한편 이 설명은 부분균 분석에 한 것이다 일 균 분9 . . 」 

석은 직 으로 이해하기 어려운데 간략히 말하면 일 인 부가가치세는 소득에 부과하는 , 

세 과 마찬가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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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신고 덕분이든 간이과세 사업자는 소비자가 지불한 부가가치세액보다 더 은 액

을 납부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로 인한 부담의 일부가 공 자에게 가 더라도 실. 

제 부담분은 이론 인 가액보다 작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이득을 볼  있다 즉 부( . 

가가치세의 일부가 간이과세자의 입이 될 도 있다 한편 일부 자 자는 무자료거). 

래를 한 뒤에 자료상을 통하여 세 계산서를 구입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탈세한다.6) 

부가세 탈루 규모가 어느 도인지는 알  없다 국세청에 따르면 년 부가가치. 2013

세 체납률은 도인데 어도 탈루율이 체납률보다는 높을 것이다13% , . 

 

부가가치세의 귀착. Ⅲ

부가가치세의 부담 주체1. 

부가가치세 는 명칭 그 로 생산과 유통의 각 단계에서 더해지(value added tax) ‘

는 가치에 매기는 세 이다 이를 이해하려면 우선 부가가치세가 없을 경우 소비자에’ . 

게 상품이 도달하는 과 을 따져 야 한다 백화 에서 퍼를 구입했다고 하자 퍼. . 

가 나한테 오기까지 몇 단계를 거친다 직물공장에서 만든 원단으로 의류공장이 옷을 . 

만들고 도매상이 구매해서 소매 에 긴 걸 내가 구입했다고 하자 그러면 원단공장. 

의류공장 도매 소매의 네 단계를 거친다 원단을 만들려면  그 이 에 실 생산 (→ → →

등의 단계를 거쳐야겠지만 편의상 원단 생산까지는 하나의 공 으로 모두 이 진다, 

고 가 하자 각 단계를 거칠 때마다 가격은 올라간다 가령 원단은 만원 의류공장). . 6 , 

가는 만원 도매가는 만원 소매가는 만원 식이다12 , 15 , 20 . 

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각 단계를 거칠 때마다 생산과 유통이라는 새로운 가치가 더

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각 단계의 가치가 모두 합해져서 최종 으로 내가 구입하는 . 

퍼의 상품가격이 만원이 된 것이다 이제 여기에 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보20 . 10%

자 그럼 나는 상품가 만원에 부가가치세 만원을 얹은 만원을 지불한다 내가 . 20 2 22 . 

부가가치세 만원을 지불했지만 실제 과세당국에는 원단공장이 천원 의류공장이 2 , 6 , 

천원 도매상이 천원 소매상이 천원 씩 납부한다 그래서 원단공장은 의류공장에 6 , 3 , 5 . 

원단을 기며 만 천원을 받고 의류공장은 도매상에 퍼를 기며 만 천원6 6 , 13 2 , 

도매상은 소매상에 퍼를 기며 만 천원을 받는다16 5 .  

6) 세 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은 폐업함으로써 세 을 내지 않는다 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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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처럼 부가가치세 납부는 생산과 유통 과 에 참여하는 공 자가 한다 그러나 세. 

액을 지불하는 것은 엄연히 최종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다 즉 부가가치세는 소비에 . 

부과하는 소비세다. 

소비자가 지불하는 세 인데 왜 공 자가 싫어할까 부가가치세가 부과 는 만큼 , ? 

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오르면 요가 감소하니 공 자들 입장에서 기지 않는 것은 , 

당연하다 즉 부가가치세가 부과 면 직  세 을 내는 소비자가 가장 손해지만 공. , 

자 역시 요 감소로 손실이다 하지만 그 다면 소비자 발이 가장 거세고 공 자 . 

발은 그보다 약해야한다 아니 소비자가 앞장서서 할 테니 공 자는 가만히 있. 

어도 된다. 

외국의 경우는 그 다 년  일본에서 부가가치세를 인상했을 때 앞장서 발. , 

한 집단은 장 구니를 든 주부들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르다 년 부가가. . 1977

치세가 처음 도입 었을 때 격렬히 한 집단은 자 업자들이었다 그리고 이후 부. 

가가치세 인상을 못 했던 것 역시 자 업자들의 발을 우려해서 다. 

외국과 달리 우리는 소비자 신 공 자 그 에서도 특히 자 업자들이 하는 , 

것은 최종 상품가격의 책 이 앞서 설명하듯 이 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로. 

는 부가가치세를 소비자가 내지만 자 업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내는 것으로 인식된

다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인상 면 인상분 를 가격에 하기 어렵다 이를 이. , 100% . 

해하기 해  그림 의 커피와 삼겹살 증을 보자< 2> . 

그림 커피와 삼겹살 증< 2> 

커피 한 잔에 원 삼겹살 인분에 원이다 여기엔 의 부가가치세4,000 , 1 8,000 . 10%

가 포함 어 있다 그럼 부가가치세를 뺀 상품 가격을 계산해 보자 커피 한 잔은 . . 

원 삼겹살 인분은 원이다 그런데 만일 부가가치세가 없었다면 커피 한 3,636 , 1 7,272 . 

잔에 원 삼겹살 인분에 원을 받았을까 아닐 것이다 끝자리에 원3,636 , 1 7,272 ? . 6 ,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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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까지 붙여가며 가격을 매기기는 힘들다. 

소비자가 지불하는 최종 가격은 먼  상품가격이 책 고 거기에 의 부가가, 10%

치세를 더해서 해지는 것이 아니다 커피집 주인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도 임 료. , 

인건비 재료비나 마찬가지로 비용의 일부일 뿐이다 장사하려면 임 료와 인건비를 , . 

내야 하듯이 부가가치세도 내야 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커피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. 

함한 제  비용에다 마진을 붙이고 우 리는 떼어내서 책 한 것이다. 

임 료나 인건비를 포함한 제  비용은 어차피 커피 아서 번 돈으로 낸다 이 게 . 

보자면 결국 모든 비용은 소비자가 지불한 셈이다 하지만 커피집 주인 입장에서는 자. 

신이 임 료와 인건비를 낸 것이지 소비자가 내 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커피집 주. 

인 입장에서 자신 몫의 부가가치세는 자신이 낸 것이지 소비자가 내  것은 아니다( ) .  

부가가치세 인상의 효과  2. 

앞의 에서 봤듯이 우리는 메뉴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명기하지 않는다 그. 

러나 외국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상품가격을 먼  . 

하고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더해진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최종 지불가격이 , . 

우리처럼 딱 떨어지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를 붙이기 이  상품가격이 딱 떨어지고 붙. , 

인 다음에는 가격이 복잡해진다. 

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을 제시하는 것과 별도로 나타내는 것 즉 비용 마진으로 상, +

품가격을 한 다음 그 에 부가가치세를 덧붙이는 것과 부가가치세 비용을 먼  +

뽑고 여기에 마진을 더해 상품가격 하는 것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?     

둘의 차이는 앞으로 부가가치세를 인상할 경우 뚜렷이 드러난다 가 운 하는 커. A

피 문  의 리미엄 커피 메뉴 가격이 부가세를 포함하여 원이라고 하자 만5,500 . 

일 메뉴에 부가세를 별도 표시하면 원 부가세 원 이 된다 그런데 ‘5,000 + (10%) 500 ’ . 

부가 부가가치세율을 행보다 더 높이기로 했다고 하자 이 경우 메뉴에 부가5%P . 

세를 별도로 표시하면 원 부가세 원 이 된다 면 행처럼 부가세 ‘5000 + (15%) 750 ’ . 

포함한 가격으로 표시하면 그냥 원이다5,750 . 

원 부가세 원 으로 나타내면 부가세율이 올라서 내가 지불하‘5000 + (15%) 750 ’ 5%P 

는 커피 가격이 원 올랐다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 명확하다 하지만 메뉴에 부가250 . 

세 포함 가격으로 다르다 일단 커피집 주인 의 입장에서는 원을 받기가 애매. A 5,750

하다 십의 자리는 끊어서 원 아니면 원을 받게 될 것이다 입장에서는 . 5,700 5,800 . A 

원을 받고 싶지만 쉽지 않다 세율 인상에 편승해서 가격을 더 올렸다는 비난을 5,800 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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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을  있기 때문이다 원을 받기가 쉬운데 이 경우 부가세는 원을 더 내. 5,700 , 250

야 하는데 가격은 원만 인상 므로 원 손해다 한편 원을 받는다고 해도 200 50 . 5,700

소비자 입장에서는 종 보다 원이 오른 것이니 불만이기는 하다 하지만 그냥 가200 . 

격이 올랐다고 생각하지 세 이 올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, . 

가격을 표시할 때 상품가격과 부가세를 분리해서 표시하면 부가세를 소비자가 부

담한다는 게 명확하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인상분만큼 소비자 지불가격이 오른다 그. . 

래서 공 자 입장에서는 비록 가격 상승에 따른 손님 감소로 손실을 보겠지만 세 의 , 

일부를 떠안지는 않는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인상에 해서도 공 자들보다 소비자인 . 

일 국민의 설득이 더 요하다 이에 비해 처음부터 부가세를 포함해서 가격을 책. 

하면 부가세 인상분 그 로를 가격에 하기  힘든 경우가 발생한다 일부는 공, . 

자가 떠안게 될  있다 그리고 부가세율이 올라서 가격이 올랐다는 것이 명시 으로 . 

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소비자보다 자 업자의 가 더 심하다. . 

부가가치세 인상과 상품 가격 3. 

그림 처럼 부가가치세 를 포함해서 커피 한잔 원 삼겹살 인분 < 1> 10% 4,000 , 1

원인데 부가가치세율을 더 올리면 어떻게 될까 인상된 부가가치세율만큼 8,000 5%P ? 

가격을 올린다면 각각 원과 원이 어야 한다 하지만 이 게 가격을 책4,182 8,364 . 

하기는 실 으로 힘들다 어도 십 단  이하는 끊어야 한다 인상된 세율보다 . . 

가격을 더 올리기는 어려우므로 원과 원처럼 책 될 것이다 이 경우 커4,100 8,300 . 

피집과 삼겹살집 주인은 각각 원과 원 손해를 본다 물론 이 경우도 손님 감소로 82 64 (

생기는 손실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). 

부가가치세는 처음 시행된 이후 한 번도 세율이 인상된 이 없다 그래서 세율 인. 

상 시 가격이 얼마나 오르는 지에 한 경험은 없다 그래서 유일하게 참고할  있는 . 

것은 부가가치세가 처음 시행 었을 때의 상황이다. 

부가가치세가 시행된 년 당시는 인 이션이 심했다 높은 물가로 국민들의 1977 . 

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부과로 물가가 더 오르면 국민들이 격렬히 발

할 것이 상 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시행하  그로인한 소비자 물가인상은 최. 

한 억제한다는 방침을 설 했다 부가가치세 시행 이  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. 1

는데 시행 이후 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다 동 문 시장상인들10.1% , 1 14.6% . 

이 집단으로 발하고 얼마 뒤 일어난 부마항쟁의 시 구호  하나가 부가가치세 , “

철폐하라 다는 것을 상기하면 부가가치세 부담의 상당 부분을 상인들이 떠안은 것” 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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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 맞는 것 같다 앙 년 월 일자 기사 참조( 2009 5 19 ).

도입 당시 자 업자의 집단 발 경험으로 부가가치세율은 이후 년 가까이 그40

로 다 그 사이에도 몇 차례 인상을 검토했으나 결국에는 인상안을 철회했다 하지만 . . 

앞으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부가가치세율을 올리기는 해야 할 것이다. 40

년 에 비해 지 은 과세행 도 많이 발 했고 사람들의 지불행태도 크게 다르다 이. 

제는 부가가치세율을 올리면 거의 그 로 가격에 될 것 같다 아니 어야 한다, . 

치열한 경쟁 탓에 가격 올리기 어려운 구조라면 책 으로라도 그 로 가격에 

도록 해야 한다. 

물론 가격에 모두 더라도 소비자만 부담을 지는 것이 아니다 가격이 오른 . 

만큼 요가  테니 공 업자들 역시 부담을 지는 셈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부가가. 

치세를 인상할 경우는 두 부담 주체 즉 소비자인 일 국민과 자 업자들 모두를 설득, 

해야 한다 그게 당한 조세 치일 것이다. .  

임 근로자와 자 업자의 소득세 부과의 평  평성. Ⅳ

임 근로자에게 유리한 소득공제 항목1. 

술했듯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은 국가들 에서 아주 낮은 편인데 그 OECD , 

에서도 특히 소득세가 심하다 그림 을 보면 명확하다 비 소득세 비. < 3> . GDP 

이 평균은 인데 우리나라는 로서 에도 못 미친다OECD 8.5% 3.7% . 

그림 국가들의 비 소득세 비 년도 기< 3> OECD GDP (2013 )

에서 해당항목 발췌OECD.Stat(http://stats.oecd.org/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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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 비 을 결 하는 요인은 다음의 네 가지다 체  개인소득의 비. GDP ①

7) 소득세율 소득공제 소득 악률 우리나라의 낮은 소득세에는 네 , , , . ② ③ ④ 

가지 요인이 모두 작용한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 개인소. OECD GDP 

득 비 은 작고 소득세율은 낮은데 소득공제는 많다, , .8) 그리고 소득 악률은 낮다 .

네 가지 요인 에서 임 근로자와 자 업자 사이에 다르게 용 는 것이 소득 ③

공제 도와 소득 악률이다 물론 소득 악률은 자 업자가 임 근로자보다 낮. ④

다 이에 비해 소득공제의 경우 임 근로자에 한 공제가 자 업자에 한 공제보다 . 

훨씬 많다. 

소득공제를 간단히 의하면 원래 내야 할 세 을 깎아주는 것이다 이유는 두 가. 

지다 하나는 부가 특  책을 장려하기 한 유인책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 하. . 

나는 소득세 부과의 평성을 해서이다 특  책을 장려하기 한 유인책의 로. 

는 연 축과 신용카드  증 사용액에 한 공제 혜택을 들  있다 연. 

축에 용 는 공제 혜택은 스스로의 노후 비를 장려하기 한 것이며 신용카드 , 

 증 사용액에 한 공제 혜택 은 상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한 것이다.

입은 같아도 개인 편에 따라 담세능력은 다르다 연 은 같이 만원이. 5,000

라도 독신인 사람과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의 담세능력은 다르다 그래서 부양가족이 . 

있는 경우에는 공제 혜택을 부여해서 더 은 소득세를 내도록 한다 이처럼 소득은 . 

같아도 담세능력에 따라 세 을 달리 매기는 것이 평성을 맞추기 한 소득공제다. 

일 으로 임 근로자는 소득이 모두 드러나서 축소 신고가 어렵지만 자 업자는 

소득이 직  드러나지는 않으므로 축소 신고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다면 . 

신고소득이 같다면 실제소득은 자 업자가 더 많을 것이다 이 경우 신고소득을 기. 

으로 임 근로자와 자 업자에게 동일하게 소득세를 부과하면 조세부과의 평성을 , 

훼손한다 즉 신고소득이 동일하면 자 업자가 더 많은 세 을 내도록 해야 혹은 임. , (

근로자가 세 을 덜 내도록 해야 평성에 부합한다) . 

신고소득이 동일할 때 임 근로자가 세 을 덜 내도록 하기 해 소득공제  일, 

부항목은 임 근로자에게만 용하고 자 업자에게는 용하지 않는다 소득공제 항. 

7) 는 개인소득 이외에 법인소득과 일부 국가 입으로 구성된다  개인소득 비 GDP ( ) . GDP 

이 낮으면 개인소득에 매겨지는 소득세 크기도 그만큼 낮아진다.

8) 소득세율의 높고 낮음은 최고세율만으로는 알  없다 그보다는 국민들에게 용 는 소득 . (

공제 이 의 평균세율이나 소득계층별 세율로 따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 자) . 

체는 아주 낮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다  국민에게 용 는 세율은 상당히 낮다 이는  . . 

OECD.Stat(http://stats.oecd.org/) 에서 제공 는 다양한 계층에 한 실효세율 비교 결 

과를 보면 뚜렷하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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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 에서 어떤 것이 모두에게 용 고 어떤 것이 임 근로자에게만 용 는지는 , 

표 에 제시 어 있다< 1> . 

표 임 근로자와 자 업자의 소득공제 항목 비교< 1> 

용 상                

공제항목
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

근로소득공제 ○ ×

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자녀( , , ) ○ ○

추가공제 경로우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( , , , ) ○ ○

연 보험료 건강보험료 공제, ○ ○

특별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( , , , ) ○ △

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신용카드( ,

연 축 장기투자 우리사주조합출연, , )
○ ×

임 근로자에게만 용 는 표 인 소득공제 항목이 근로소득공제 다 근로소‘ ’ . 

득공제는 모든 임 근로자에게 용 고 공제액이 커서 임 근로자의 소득세를 여, 

주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 임 근로자에게만 근로소득공제 를 두는 공식 인 이. ‘ ’

유는 자 업자의 필요경비 공제에 상응하는 항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 업자의 . 

소득은 입 매출 에서 사업상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이다 입을 얻는데 들어( ) . 

간 경비를 제외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자 업만큼은 아니지만 임 근로자 역시 . 

일과 련한 지출을 할 때가 있다 하지만 임 근로자는 경비처리가 없다 그래서 어. . 

느 도 이를 보 해 다는 개념으로 근로소득공제를 둔다는 것이다 이 자체는 타당. 

하다 그런데 사실 임 근로자가 자기 돈으로 하는 업무 련 지출액은 많지 않다 이. . 

를 보 한다고 보기에는 근로소득공제액이 지나치게 많다 근로소득공제 를 비롯해. ‘ ’

서 임 근로자에게만 용하는 공제 항목이 있는 실 인 이유는 단순하다 자 업. 

자는 실제보다 소득을 여서 신고하기 때문에 신고소득액이 동일하면 임 근로자의 , 

소득세를 더 많이 깎아 야 한다는 것이다 병목 안종석 논의 참조( , 2005 ). ･

근로소득공제 외에도 신용카드 증 사용이나 연 축 같은 조세특례제한( ) 

법상의 소득공제도 임 근로자에게만 용된다 그리고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 같은 . 

특별소득공제의 경우 간편 장부를 사용하거나 신용카드 증 를 받지 않는 일( )

부 자 업자는 제외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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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 업자와 근로소득자 실효소득세율 비교2. 

자 업자는 소득을 여서 신고한다 이걸 상쇄하려고 임 근로자에게 더 많은 소. 

득공제 혜택을 다 그 다면 축소 신고 와 더 많은 공제 의 결과로서 동일한 실. ‘ ’ ‘ ’ , ‘

제 소득일 때 두 집단  어느 쪽의 소득세가 더 을까’ ?

동일한 신고 소득이라면 소득공제는 임 근로자가 더 많다 그래서 소득세액은 ‘ ’ . 

자 업자가 더 많다 가령 국세청 자료 국세통계연보 년 기 에 따르면 연소득. ( 2014 )

이 만원인 임 근로자는 략 만원을 소득세로 내는 데 비해 자 업자는 5,000 160

만원 가량 낸다 만일 임 근로자가 만원을 소득세로 내려면 연소득이 420 . 420 7,500

만원은 어야 한다 역으로 만원을 소득세로 내는 자 업자의 신고소득은 . 160 3,000

만원 도이다.  

그 다면 자 업자의 소득 축소 는 어느 도일까 에서 논의한 자 업자 소‘ ’ ? 2

득 탈루율 추  기존연구  가장 최근 연구인 신 임 강민지 는 (2014) 2003-2012 ･

기간의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  소득계층별로 자 업자의 소득탈루율을 추10

하 다 에서 논의하 듯 자 업자의 소득 탈루율은 최근으로 올 록 어드는 . 2

경향이 있는데 이는 신 임 강민지 에서도 마찬가지다 년에는 , (2014) . 2003 25.3%･

던 소득 탈루율 평균이 년에는 로 감소하 다 특히 년 이후 년간2012 20.8% . 2010 3

은 거의 변화가 없어서 년 년 년 이다2010 20.5%, 2011 20.8%, 2012 20.8% .  

본 에서는 자 업자의 소득 축소 규모를 추 하는 데에 신 임 강민지 의 (2014)･

결과를 이용한다 구체 으로 그 연구의 결과 에서 최근 년 기간의 . 3 (2010-2012) 

평균값을 용한다 분  소득계층별 기간의 가계조사의 보고소득과 . 10 2010-2012 ( ) 

실제소득 추 값은 표 와 같다 그런데 에서 논의하 듯 가계조사의 보고소득< 2> . 2

은 국세청 신고소득의 상한 에 해당한다 즉 실제 국세청 신고소득은 (upper bound) . 

가계조사의 보고소득에 비해 더 작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얼마나 더 작을지. 

는 알기 어렵다 성명재 의 연구에서 가장 최근 연도인 년의 경우 국세청 . (2008) 2006

신고소득은 가계조사 보고소득의 인 것으로 추 하 다 물론 성명재 의 96% . (2008)

연구는 체 평균을 비교한 것이므로 제한 이지만 다른 보가 없으므로 일단 국세, 

청 신고소득은 모든 소득계층에서 가계조사 보고소득의 인 것으로 가 했다 그 96% . 

결과가 표 의 국세청신고소득 이다 마지막 열의 소득탈루율 은 실제소득 에 비< 2> ‘ ’ . ‘ ’ ‘ ’

해 국세청 신고소득 이 얼마나 축소 었는가를 나타낸다‘ ’ .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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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 자 업자의 소득계층별 신고소득과 실제소득 추 치< 2> 
단 만원( : ) 

가계조사

보고소득
실제소득

국세청

신고소득

소득

탈루율

하 10% 1,064 1,254 1,022 18.5%

10~20% 1,919 2,290 1,843 19.5%

20~30% 2,428 2,937 2,331 20.6%

30~40% 2,889 3,483 2,774 20.4%

40~50% 3,343 4,029 3,209 20.4%

50~60% 3,746 4,601 3,596 21.8%

60~70% 4,074 5,270 3,911 25.8%

70~80% 4,678 6,116 4,491 26.6%

80~90% 5,283 7,444 5,072 31.9%

상 10% 7,223 11,201 6,934 38.1%

신 임 강민지 와 성명재 연구 결과 이용하여 재작성(2014) (2008) .･

표 를 보면 소득이 높을 록 탈루율도 높은 경향이 있다 신고소득이 만< 2> . 1,850

원 도인 자 업자의 실제소득은 만원 도이며 신고소득이 만원 도2,300 , 3,200

인 자 업자의 실제소득은 만원 도다 그리고 신고소득이 만원 도인 4,000 . 4,500

자 업자의 실제소득은 만원 도 신고소득이 만원 도인 자 업자의 6,100 , 7000

실제소득은 만원이 는다11,000 . 

한편 국세청이 발간하는 국세통계연보 에는 임 근로자와 자 업자의 신고소득< >

구간별 소득액과 소득세액 통계가 제공 어 있다 이를 이용하면 각 신고소득구간별 . 

인당 평균 소득액 소득세액 그리고 실효소득세율을 알  있다 이 결과는 표 1 , , . < 3>

에 제시 어 있다.  

표 임 근로자와 자 업자의 신고소득 구간별 세액< 3> 
년 소득 기 단 만원(2014 , : )

신고소득구간

임 근로자 자 자

평균소득 평균세액
평균

실효세율
평균소득 평균세액

평균

실효세율

억 과10 185,728.4 62,664.3 33.7% 234,837.8 74,302.4 31.6%

억 과 억이하5 -10 66,689.0 20,049.1 30.1% 67,380.0 20,399.3 30.3%

억 과 억이하3 -5 37,385.8 9,975.6 26.7% 37,872.3 10,583.2 27.9%

억 과 억이하2 -3 23,918.7 5,458.4 22.8% 24,233.0 5,990.4 24.7%

억 과 억이하1 -2 12,407.0 1,601.8 12.9% 13,589.6 2,490.4 18.3%

천만 과 억이하8 -1 8,882.4 728.7 8.2% 8,943.9 1,152.0 12.9%

천만 과 천만이하6 -8 6,885.2 363.0 5.3% 6,924.5 740.4 10.7%

천만 과 천만이하4 -6 4,944.0 159.3 3.2% 4,902.8 399.1 8.1%

천만 과 천만이하2 -4 2,886.5 36.4 1.3% 2,801.6 158.0 5.6%

천만이하2 1,695.5 23.5 1.4% 1,431.8 37.8 2.6%

년 국세통계연보 자료로부터 계산2015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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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 을 보면 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자 업자의 실효세율이 임 근로자에 비해 < 3> 2

상당히 높다 그리고 억원 과 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두 집단의 실효세율이 유. 2 -10

사하며 소득액이 억원을 과해야 임 근로자의 실효세율이 더 높아진다, 10 . 

그러나 표 은 신고소득을 기 으로 두 집단의 실효세율을 비교한 것이다 지< 3> . 

까지 논의한 와 같이 임 근로자들은 실제소득과 신고소득이 동일하다고 할  있

는데 비해 자 업자들은 실제소득보다 여서 신고한다 따라서 자 업자의 신고소, . 

득이 아니라 실제소득을 추 하여 임 근로자의 신고소득과 비교해야 타당한 비교가 

가능하다. 

표 에는 자 업자의 소득계층별 소득탈루율 추 치가 제시 어 있다 따라서 < 2> . 

이 통계를 이용하면 자 업자의 신고소득으로부터 실제소득을 추 할  있다 그런. 

데 표 와 표 에 제시된 소득구간은 서로 다르다 표 는 소득 분  구간으< 2> < 3> . < 2> 10

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표 은 개의 소득액 구간으로 제시 어 있다 따라서 . < 3> 10 . 

표 의 통계를 표 에 용하려면 구간별 소득 분포에 한 일 한 가 이 필요< 2> < 3>

하며 추 된 실효소득세율에도 어느 도의 오차가 포함될 에 없다, . 

표 에 비해 훨씬 세분된 소득 구간별 신고소득  소득세액 자료가 있다면 보다 < 2>

확한 비교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국 감사자료로서 소득 분 별 신고소득  . 100

소득세액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.9) 따라서 이 자료를 표 와 결합하면 보다 확하 < 2>

게 두 집단의 실효소득세율을 비교할  있다 그 결과가 표 에 제시 어 있다 두 . < 4> . 

집단의 실효소득세율 추  방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.         

우선 부분의 소득세 납부자가 포함 어 있는 천만원 억원 구간에서 개의 1 -2 11

소득액을 선 하고 소득 분  과세자료로부터 임 근로자의 각 소득액에 응하, 100

는 소득세액과 실효소득세율을 구한다 다음으로 자 업자의 경우는 표 의 소득탈. < 2>

루율 추 치를 용하여 실제소득이 앞서 선 한 개 소득액일 때의 신고소득액을 11

구한다 그리고 그 신고소득액에 해당하는 소득세액을 개 실제 소득액에 상응하는 . 11 ( )

소득세액으로 간주한다 를 들면 실제소득이 만원인 자 업자의 국세청신고. 5,000

소득은 만원이므로 분 자료에서 만원에 해당하는 소득세액을 입3,828 , 100 3,828

하여 실효소득세율을 구했다 확히 일치하는 소득액이 없을 경우에는 후의 자료, . 

로부터 보간법을 용하여 계산했다.

9) 이 자료는 일 에게 공개 는 것은 아니며 국회의원실로부터 제공받았다 , 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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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 임 근로자와 자 업자의 신고소득 구간별 세액< 4> 
만원( , %)

소득액
실효세율

자 업자 임 소득자 차이

억원2 17.6% 21.0% -3.4%P

억 천만원1 5 13.9% 13.2% 0.7%P

억원1 10.1% 8.4% 1.7%P

천만원8 8.3% 6.2% 2.2%P

천만원6 6.8% 4.0% 2.9%P

천만원5 6.1% 2.9% 3.2%P

천만원4 5.3% 1.9% 3.4%P

천만원3 4.5% 1.1% 3.4%P

천만원2 3.0% 0.6% 2.4%P

천 백만1 5 2.5% 0.4% 2.1%P

천만원1 2.1% 0.2% 1.9%P

마지막 열의 차이 는 자 업자와 임 근로자의 실효세율 차이를 나타낸다 이를 ‘ ’ . 

보면 납세자의  다 략 가 속해있는 억 천만 원 이하에서는 자 업자( 97%) 1 5

의 소득세 실효세율이 임 근로자보다 더 높다는 것을 알  있다 특히 천만 원 이. 5

하에서는 자 업자의 실효세율이 임 근로자의 두 배가 는다.10) 한편 이를 국세통 

계연보에 근거한 표 과 비교하면 자 업자의 소득세 부담이 더 큰 구간이 폭 낮< 3> , 

아졌음을 알  있다 표 에서는 소득액이 억원이 어가야 비로소 임 근로자. < 3> 10

의 소득세 부담률이 높아졌지만 이에 비해 표 에서는 소득액이 억원 이상이면 , < 4> 2

뚜렷하게 임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률이 높다 그리고 억원 미만 구간에서 자 자와 . 2

임 근로자의 실효세율 격차도 폭 었다 이는 물론 표 은 신고소득을 기 으. < 3>

로 한 것이고 표 는 추 된 실제소득을 기 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다< 4> ( ) .  

표 의 결과를 보면 다 의 자 업자는 임 근로자에 비해 소득세를 더 많이 < 4>

낸다 이 결과가 의외로 생각될  있다 사실 이 결과는 다소 과장된 것일  있다. . .  

그 이유  하나는 표 에 제시한 소득 탈루율의 의 때문이다 자 업자의 소득은 < 2> . 

입 매출 경비 다 따라서 소득을 축소 신고 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‘ ( )- ’ . . 

하나는 입을 이는 것이고  하나는 경비를 부풀리는 것이다 통상 소득 탈루율, . 

이라고 할 때는 입 축소만을 의미하며 경비 부풀리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하지만 , . 

10) 이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소득액이 억 억처럼 매우 클 때는 임 근로자의 실효세율 3 , 5

이 자 업자의 비해 훨씬 더 많다 하지만 이러한 고액소득자는 많지 않다. 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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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 업자들은 흔히 사업과 련 없는 개인용도 지출까지 경비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

다 이 게 부풀린 경비까지 고려하면 소득 악률은 더 낮아질  있다. .11) 

아울러 자 업자는 임 근로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탈세를 통하여 이득을 취할 

도 있다 입을 축소 신고하면 소득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덜 낸다 그런데 부. . 

가가치세는 이미 소비자가 최종 공 자 업자에게 지불한 것을 자 업자가 과세당( ) , 

국에 내는 것이다 따라서 입 축소 신고를 통해 자 업자는 이 의 이득을 얻는다고 . 

할  있다. 

이런 들을 감안하면 표 에서 자 업자가 임 근로자에 비해 세 부담이 더 크< 4>

다는 것 혹은 두 집단 간 소득세 부과의 평성에 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 것, 

이 타당할 것이다 일단 하 소득계층은 임 근로자나 자 업자나 소득세를 거의 안 . 

내니 세 부담의 평성을 논할 실익이 없다 간소득계층에서는 자 업자의 소득세 . 

부담이 더 많고 상 소득계층에서는 임 근로자의 부담이 더 많다 소득이 올라갈. 

록 자 업자의 상 인 과 세 부담은 어든다. 

결론 조세 치의 필요성. : Ⅴ

우리나라의 조세부담 은 낮다 그 원인 에는 세 부담이 불공평하다는 인식이 . 

한 몫 한다 임 근로자는 자 업자는 소득세 탈루가 심한데 우리는 그 로 내야하니 . ‘

불공평하다 고 인식한다 면에 자 업자는 소득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부담‘ . ’

해야 하니 불공평하다 고 인식한다 이런 인식이 사실인지 왜 그 게 생각하는지 지‘ . , 

까지 살펴봤다.  

거래가 일 이던 과거에는 자 업자의 소득 악률이 매우 낮았다 그러나 . 

년  이후 신용카드 사용과 증 발 이 보편화 면서 소득 악률은 2000

목할 만큼 높아졌다 여 히 매출이 불투명한 업종이 있고  부풀린 경비처리를 통. , 

해서 신고소득을 낮출 여지는 있다 하지만 과거보다 자 업자의 축소 소득신고가 . 

어든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소득세만 놓고 본다면 소득 계층 이하는 오히려 자. 

업자가 소득세를 더 많이 낸다 상 소득 계층은 아직도 자 업자가 더 게 내지만 . 

11)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실제소득을 추 할 때는 가계 소비 자료를 이용한다 따라서 가계 . 

소비 지출 항목에 사업 경비로 구매한 것들이 포함된다면 그만큼 경비 부풀리기에 따른 탈루

액 규모는 어든다 그러나 성명재 의 결과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효과 가계조사의 . (2008) , (

보고소득이 경비 부풀리기로 인한 탈루소득을 포함하는 것 는 미미한 것으로 단된다)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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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거보다는 소득세 탈루가 었다 결국 임 근로자들이 자 업자보다 소득세를 많이 . 

낸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부분 오해다 오히려 이제는 두 집단의 평성을 맞추려면 . 

임 근로자에게만 용했던 근로소득공제 혜택을 이는 것이 타당하다.  

그 다면 왜 여 히 많은 사람들이 자 업자는 소득세를 게 낸다고 생각할까? 

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 있다 하나는 과거의 기억 때문일 것이다 즉 과거 자. . 

업자의 소득세 탈루가 심했을 때의 인식을 여 히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 하나. 

는 아직도 고소득 자 업자의 소득세 탈루액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즉 소  고소득 . 

자 업자의 탈세 행태가 언론 등에 의해 노출 는데 이를 자 업자 일 으로 확  해, 

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소 의 행태를 일 화해서 이해하는 것은 흔히 있. 

는 일이다 이를 불식하려면 소 의 일탈이라도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 즉 다. . 

는 안 그 다고 할 것이 아니라 소 라도 그런 경우는 없도록 해야 한다, .   

부가가치세는 자신이 부담한다는 자 업자들의 인식 역시 오해다 부가가치세를 . 

처음 시행한 년 에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가격에 40 . 

다 었다 지 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의 를 차지하는 비용일 뿐이다 이걸 감. 10% . 

안해서 가격을 매기고 마진을 남겼다. 

사실 자 업자를 힘들게 하는 것은 과거보다 투명해진 조세행 이다 매출 축소가 . 

힘든 만큼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담이 늘었다 과거에는 세  탈루를 제로 마진을 . 

남겼는데 세  탈루액이 어드니 과거보다 마진이 었다 자 업자 입장에서는 일, . 

 부분 억울하게 느낄 도 있다 하지만 이건 비 상을 상화해 가는 과 이다. . 

응해야한다.     

지 까지의 논의를 리하자 임 근로자의 소득세 많이 낸다는 인식이나 자 업. 

자의 부가가치세는 자 업자의 부담이라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 이러한 오해는 풀. 

어야 한다 보다 극 인 홍보 일부의 탈세라도 엄격한 법 집행 등의 노력을 통해서 . , 

풀어 나가야 한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오해를 풀어간다면 세 이 불공평하다는 인식. 

은 지 보다 어들 것이다. 

하지만 분명히 할 것이 있다 세 이 불공평하다는 인식의 감소가 곧 로 증세에 . 

한 지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다 조세는 치다 내 주머니에서 강제로 . . 

가져가는 것이니 만큼 치열한 공방이 난무하는 치다 오해를 풀어야 할 뿐만 아니라 . 

를 설득하고 지지를 이끌어 내야 한다 힘들어도 해야 할 것은 하는 것이 제 로 . 

된 치다 이 이 올 른 조세 치에 조 이나마 도움이 길 란다. 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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